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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 선거법 위반

[대법원, 2011.2.24, 2010도17081]
 
【판시사항】

[1]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한 ‘배부행위’의 의미 

[2] 인터넷 웹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면서 신문기사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거나 신문기사

전문을 복사하여 첨부한 것이,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 등을 배부한 경우에

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

 
 
【참조조문】

[1]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 

[2]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, 제252조 제1항

 
 
【참조판례】

[1]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0도1696 판결(공2002상, 621),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

2009도1938 판결(공2009상, 951) 

 
 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

【상 고 인】 검사 

【원심판결】 부산고법 2010. 12. 1. 선고 2010노839 판결 

【주문】

】  상고를 기각한다.  

【이유】

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의 배부행위라 함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

한 신문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신문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

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

특별한 정황 아래에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( 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0도1696 판결

, 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도1938 판결 등 참조).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이 사건

공소사실 중 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위반의 점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

에 걸쳐 인터넷 웹사이트 ‘사람사는 세상’(http://www.knowhow.go.kr)에 자신이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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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게시한 “왜  김정길이 깃발을 들어야 할까요.”라는 제목의 글 등의 하단에 일간신문인 부

산일보의 2010. 3. 8.자 기사(  김정길, 야권생존 위해 시장 후보로 나서야)가 저장된 인터넷

주소(URL)를 링크(link)해 두거나 그 기사 전문을 복사하여 첨부하였다는 것이다.

  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피고인이 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의 글을 게시하면서 그 게

시물에 인터넷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신문기사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

것에 불과한 인터넷 링크(Internet link)를 하여 두었다거나 신문기사 전문을 복사하여 첨부

한 것만으로는 그것이 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 등을 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

고 할 수 없다  . 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

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 공직선거법 제95조 제

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.

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과 위 행위가 배부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의

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 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  대법관 이인복(재판장) 이홍훈 김능환(주심) 민일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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